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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hich originated from the thought of Thomas Aquinas and 

the Catholic social doctrine, states that a larger entity (typically the state) should intervene 

to fulfill a task only when an individual or smaller entity is unable to accomplish it on its 

own. Next,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developed by Dutch Calvinist thinkers such 

as Abraham Kuyper and Herman Dooyweerd, refers to the idea that only God, the Creator, 

exercises sovereign rule over all spheres, such as church, states, universities, businesses, and 

families, so that each sphere has its own independent sovereignty and is not subordinate to 

any other institu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show follow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oth principles have a sense of balance that avoids both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ursues diversity in society, and seeks to control the 

abuse of power by the stat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nvisioned a hierarchical social 

order, while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envisioned a horizontal social ord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precise place of these principles in the overall picture 

of Catholic and Calvinist social thought from which they originated. In Catholic social 

thought, we need to se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relation to concepts such as human 

dignity, solidarity, and the common good, and in Calvinist social thought, we need to see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in relation to concepts such as human sinfulnes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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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ty of God. 

In considering these aspect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should be seen as complementary. Firs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ends to 

view all groups as belonging to a holistic order called the state, which has the limitation of 

not fully accounting for the diversity of social spheres.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has the advantag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by viewing 

the state as just one of many spheres. Seco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does not 

fully account for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governing order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as the 

advantage of explaining the primac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xceptional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u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which are 

complementary with each other, gives variou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law.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as particular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law and social 

welfare law,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has implications for ecclesiastical law, 

higher education law, and social economic law.

Key words: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Catholic social thought, 

Calvinist social thought, Abraham Kuyper, Herman Dooywe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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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보충성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는 개인이나 더 작은 단체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과

제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더 큰 단체(대표적으로 국가)가 그 과제의 수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홍성방, 2007:601). 이러한 보충성 원리는 우리나라 법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

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등이 보충성 원리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충성 원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헌법 분야의 연구(홍완

식, 2000 ; 정극원, 2006 ; 홍성방, 2007 ; 홍석한, 2019), 지방자치법 분야의 연구(한귀현, 2012 ; 

노진철, 2019), 사회복지법제 분야의 연구(안봉근, 2009 ; 원소연, 2012 ; 노기현, 2021) 등을 들 수 

있다. 유럽법(EU law)상 보충성 원리에 대한 연구(장경원, 2007)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보

충성 원리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사상적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충성 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사상과 그 영역을 받은 가톨

릭의 사회교리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홍완식, 2000: 175 ; 장경원, 

2007: 302 ; 홍성방, 2007: 604). 특히 보충성 원리는 교황 레오 13세의 사회문제에 대한 회칙

인 ‘노동헌장’(Rerum Novarum: 1891) 및 교황 비오 11세의 사회문제에 대한 회칙인 ‘사십 주년’

(Quadragesimo Anno: 1931)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처럼 가톨릭

의 사회교리에서 보충성 원리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기원이 갖

는 의미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보충성 원리와 비교해서 볼 이론으로 ‘영역주권론’(theory of sphere sovereignty)이 있

다. 영역주권론은 네덜란드의 칼뱅주의 사상가들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및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weerd) 등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창조주인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대학, 기업, 가정 등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기 때문에 각 영역은 자신

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상을 말한다(최용준, 2022: 189). 이

러한 영역주권론은 주로 개신교 신학 및 기독교철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이상원, 

2011 ; 유태화, 2020 ; 최용준, 2022), 헌법학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이국



34 『신앙과 학문』 제29권 제4호

김 대 인  장 선 아 · 강 병 덕 

운, 2013).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을 비교하여 상호보완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나(이국운, 2013: 149), 양자를 비교분석한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외국에

서 양자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McIlroy, 2003 

; Cochran, 2006 ; Van Til, 2008 ; Strauss, 2013 ; Weinberger, 2014). 이 글은 이러한 연구공백

을 메우고 양자를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현대법에 주는 시사점

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보충성 원리의 가톨릭 사회교리적 기원을 살펴본 다음(II), 영역주권론의 칼뱅주

의적 기원을 살펴보도록 한다(III). 다음으로 양 원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IV), 이어

서 양 원리가 현대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보도록 한다(V).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내용을 토대

로 결론을 제시한다(VI).

II. 보충성 원리의 가톨릭 사회교리적 기원

1. 개관 

보충성 원리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영향을 받은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퀴나스는 질서가 없는 다원성은 혼동만을 낳게 된다고 보면서, 공

동체의 내부구조를 결정하는 질서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질서는 수평적인(horizontal) 것

과 수직적인(vertical) 것, 즉 조정(coordination)과 종속(subordin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

다. 수평적인 질서가 유기체적 질서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질서는 위계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다

(Mueller, 1943: 146). 

아퀴나스는 이처럼 전체질서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자연의 영역 속에 있는 전체적, 전포괄적 공

동체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다른 삶의 영역들은 국가의 하위부분들이었다. 그러므로 아퀴나스는 전

체-부분의 관계에 따라 국가와 삶의 다른 자연적 영역들 간의 관계를 이해했다. 아퀴나스는 국가는 

계층질서 속에서 아래로부터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하급 공동체에 의해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는 

것은 상급 공동체에 의해 간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173-174). 

이러한 점을 보면 아퀴나스는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 모두를 이야기하면서도 수직적 질서를 상

대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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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퀴나스의 사상은 가톨릭 사회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보충성 원리는 특

히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인 ‘노동헌장(1891년)’, 그리고 교황 비오 11세의 ‘사십주년(1931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노동헌장(Rerum Novarum)’

가톨릭 사회교리 속에서 보충성 원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레오 13세의 회칙(encyclical)

인 ‘노동헌장(Rerum Novarum, 1891)’을 들 수 있다. ‘노동헌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주제가 다

루어졌는데, 사유재산, 가정, 국가의 역할, 그리고 결사체의 중요성이 그것이다. 이 회칙은 사유재산

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유재산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Rerum 

Novarum, 1891: para. 6).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사회주의(socialism)와 거리를 둔다는 점을 명

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Moreland, 2018: 68). 

‘노동헌장’은 이러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가정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가정의 우두머리인 가장은 

사유재산권을 토대로 가족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가정은 국가에 선행하고 국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

라고 본다. 국가가 가정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어떤 가정이 극심한 곤경에 처

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곤궁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 가정

은 국가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Rerum Novarum, 1891: para. 12-14). ‘노동헌장’은 이어

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충성 원리도 

이 맥락에서 언급한다. 이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작은 단체들(lesser societies)과 큰 단체(larger society) 사이에는 각기 그 직접적인 목적이 서

로 다르므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국가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 일반

에 관심을 가지는데, 동시에 개별적인 이익들이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 때문에 국가는 ‘공적 단체’(public society)라 불린다...(중략)...반면에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형

성되는 사적 단체들은 그 구성원들만의 사사로운 이익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적 단

체’(private society)라 불린다...(중략)...그런데 이 사적 단체들이 정체(body politics) 안에서 형성

되고 국가의 많은 부분으로서 존재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또 단적으로 말해서 공권력이 그 결성을 

금지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

가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국가가 시민

들의 단체 결성을 금지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의 존재 자체에 모순을 초래한다. 다른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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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유래도 바로 사회성이라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

다(Rerum Novarum, 1891: para. 51).

이상과 같은 보충성 원리와 관련된 ‘노동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서로 다른 

역량에 따라 차별과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빈곤의 조건을 낳고 있다. 둘째, 가난한 자에 대

한 지원은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과 마찬

가지이다. 셋째, 노동자들의 결사체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단이 된다(Moreland, 2018: 71). 

‘노동헌장’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마르크시즘적인 집단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 보충성을 제

시하였다고 평가된다. 보충성 원리는 개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단

체(가정, 종교단체, 노동조합, 기업, 자선단체, 지방정부) 등이 역시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Cochran, 

2006: 304-305). 또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에 대항하는 맥락에서 보충성이 제시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충성 원리는 국가의 주권(sovereignty)사상에 대항하는 측면을 갖는다고 

지적된다(Cahill, 2016: 111).

3.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이러한 보충성 원리는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인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1931)’에서 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십 주년’은 ‘노동헌장’의 반포 4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질서의 재건

을 추구하고자 발표된 것이다. 

본인이 지금까지 재화의 정당한 분배와 임금의 공정한 수준에 관하여 말한 것은 개인과 직접 관

련되며 사회질서와는 간접적으로만 관련된다. 그런데 사회질서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임자인 교

황 레오 13세가 건전한 철학의 원리와 복음의 탁월한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재건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말할 때 본인은 주로 국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 물론 모든 구원을 국가의 

개입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른바 개인주의의 폐해 때문에 사태는 급격히 변하

여, 한때 번창하면서 서로 돕던 각종 제도 안에서 꽃피며 크게 발달된 사회생활이 손상되었고 거

의 파괴되어, 사실상 개인과 국가만이 남게 되었고 국가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국가는 

보충적 사회 구조를 잃고 이제는 사라진 조직이 한때 맡던 모든 짐을 떠맡은 결과, 한없는 업무와 

책임에 짓눌려 허덕이게 되었다.

5) 본 논문은 레위인 성읍이 이상적이고 역사적인 성읍으로 실재하였다는 하란(Haran)의 입장을 따르며, 민수기 35장과 여호
수아 21장에서 이 성읍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케 하려는 의도라고 보
는 허성군의 입장과 같이한다(허성군, 2008: 19-21,53).  

6) 나카노 미노루(Nakano Minoru)는 이를 ‘전신도 제사장성(性)’이라고 표현하며 베드로전서 2:9의 제사장은 한 성도 한 성도

의 개인이 아닌 제사장 집단(ἱεράτευμα) 즉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성도 한 사
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전서보다 오히려 요한계시록(1:6, 5:10, 20:6)에 가깝다고 한다(Minoru, 2019: 
15-31). 그러나 전신도 곧 만인이 제사장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7) 이 책에서 그루뎀은 오늘날의 목사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시대의 목사는 
사도가 아니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도 구별된다. 사도는 성경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직분으로서 오류가 없지만, 목회자
나 신약시대의 선지자 등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말의 진위와 권위가 판단을 받아야 한
다고 말한다.

8)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마 8:4 ; 눅 1:5)과 레위인들(눅 10:32 ; 요 1:19)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이 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온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세례요한의 부친 사가랴와 같은 예외도 있
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 등의 번제물을 목돈을 받고 파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마 21:13 ; 막 11:17).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분개하셨다(마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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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사회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전에는 소규모 집단이 수행하던 많은 일

이 지금은 대규모 조직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와 노

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철

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

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은, 자신에게 중대한 혼란의 원천이 되며 중요성이 적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다른 

조직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가는 고유하게 국가에 속하고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상황이 제안하고 필요가 요청하는 대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고 억제하

면서 더 자유롭고 힘차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 이 보충성

의 원리를 더욱 충실히 따르고 다양한 조직체간의 위계질서가 널리 받아들여질수록, 사회의 권

위와 능률이 더욱 높아지고 국가의 상태는 더욱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Quadragesimo Anno, 1931: para. 35). 

이러한 보충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상위질서의 사회는 하위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지원, 

증진과 발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중간단체들은 그들 고유의 임무를 다

른 상급 단체들에게 부당하게 양도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보

충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집권화와 이에 따른 복지지원을 반대하고, 또 공적 기능에 대한 국

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2006: 155-156). 

4. 보충성 원리에 대한 평가

이러한 보충성 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있는데, 우선 보충성 원리에 대한 신학적인 비판

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의 유용성(usefulness)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신

학적 비판을 보자. 비오 12세는 1946년 2월 20일에 추기경단(College of Cardinals)에 새로 들어온 

신임추기경들에게 보충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충성 원리를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gift)

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 4:11-16 및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도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 규정들만으로 보충성 원리를 도출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

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성경구절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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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있지, 교회의 질서가 민주주의적이거나 위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취지는 아니

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더니”(로마서 3:23)라는 성경구절을 근거로 하여 모두가 죄성(sinfulness)을 가지고 있는데, 더 

작은 집단이 더 큰 집단에 비해서 죄성이 작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충성 원리가 큰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제한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보충성 원리에서 사회의 어떤 특정 기능이 더 낮은 집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앙집권화된 권한을 제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Montgomery, 2002: 50-53).   

이러한 두 가지 비판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신학적인 비

판에 대한 재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권력구조가 죄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이 사실이지만,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권력구조가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은 보충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

는 자유의지를 부여했다. 그러나 결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

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구약성경까지 종합적으로 볼 경우 인간의 평등, 민족의 다양성, 작

은 정부가 성경의 원리라고 볼 수 있고, 보충성 원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와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McIlroy, 2003: 742-749).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다. 유럽법에서 

보충성 원리의 위상을 보면 유럽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원리로만 인정되고 있

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보충성 원리가 중간그룹(intermediate group)의 역할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역주권론이 이러한 보충성 원리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

을 해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McIlroy, 2003: 749-751).

보충성 원리에 대한 또 다른 비판견해는 보충성 원리가 또 다른 가톨릭 사회사상의 핵심개념인 

‘공동선’(common good)과 연결되어서 국가의 개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는다. 가톨

릭 사회사상인 공동선은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의 삶의 양식을 의

미하는데, 이는 선(good)에 대한 다원주의적 사고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Føllesdal, 2014: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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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역주권론의 칼뱅주의적 기원

1. 개관 

영역주권론의 지성사적 뿌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원리, 하나님의 창조세계 내에서의 

다양성, 인간의 죄성, 다양한 세속기관들의 서로 다른 책임들을 들 수 있다. 이로부터 가정, 교회, 시

민정부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 나왔는데, 이러한 사상은 교

회사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

론』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구별한 것을 들 수 있다(Costa, 2019; 13-14). 특히 종교

개혁가인 칼뱅(John Calvin)의 영향을 받은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에서 국가와 교회 모두

의 권한에 제한을 부여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특히 칼뱅주의자였던 요하네스 알투지우스(Johannes 

Althusius)가 인간사회내에서 다양한 관할권을 중시한 것은 영역주권론이 발전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Weinberger, 2014: 50). 이에 반해 영역주권론은 카이퍼의 발명품으로 보아야 하며 칼뱅이

나 알투지우스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Harinck, 2020: 265). 그러나 카이퍼 자신이 

『영역주권』에서 칼뱅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

기 힘들다.

영역주권론은 네덜란드의 신칼뱅주의자들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예베르트에 의해서 구

체화되었다. 카이퍼는 당시의 두 가지 사회모델, 즉 개인을 중시하는 프랑스모델과 국가를 중시하

는 프로이센 모델 모두를 지양하면서 영역주권론을 제시하였고(Keene, 2016: 66), 도예베르트는 

이를 계승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카이퍼와 도예베르트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카이퍼의 영역주권론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 10월 20일 네덜란드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의 개교연설에서 영

역주권론을 제시하였다.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강조는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에 공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하

나님의 주권은 특히 칼뱅주의 전통에서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에 따르면 영역주권

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인데, 그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

질 수 있고 인간은 이러한 주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을 인간에게 직접 사용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분할되어 위임되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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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인간이나 인간의 기관도 모든 영역에 걸치는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Weinberger, 2014: 53-

54).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은 네덜란드어(soevereiniteit in eigen kring)에 대한 번역어

인데, 여기서 “kring(끄링)”은 사이클(cycle), 즉 원(圓)을 의미한다. 원이란 반드시 중심이 있다. 모

든 원에 중심이 없다면 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그 중심

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각 영역은 고유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은 다른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정성구, 

2020: 261). 이러한 영역주권 원리는 국가주권에 대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

한 카이퍼의 견해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주권은 국가의 주권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것은 이미 메시아적 주권이 선포되기 이

전에 나타난 세상역사의 짧은 경과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왕자는 이 영역주권을 자신의 

방패로 보호했지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주권은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주권은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 인간 삶의 계획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이 생겨나기 전

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등장한 국가의 주권은 삶의 고유한 영역주권을 끊임없는 대적자

로 여겼습니다. 그러고 사람은 이 영역들 자체 내에서 자신의 삶을 법칙을 어김으로써, 즉 죄로 

인해 자신의 저항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Kuyper, 박태현 역, 2020: 36). 

 이러한 영역주권론은 헌법에서의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의 원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 내에서의 권력분립의 문제라고 한다면, 영역주권은 ‘사회전체’

에서의 권력분립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카이퍼는 국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우려했는

데, 국가가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가족, 교회, 시장체

제 등이 국가로부터 존재할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려고 했다. 

국가는 이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명령받았다. 

가족, 교회, 시장체제 등이 존재하는 것은 이들이 창조 그 자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Mouw, 

강성호 역, 2015: 50-51). 

카이퍼는 국가의 권한 남용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한 남용도 우려했다. 즉, 교회가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카이퍼가 새롭게 개교하는 대학의 이름을 ‘자유대학’

으로 이름을 붙인 것도 국가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 되

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Weinberger, 2014: 54-55; 박태현, 2020: 101). 카이퍼는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영역에서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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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고하게 견지하는 바, 이 학문은 여전히 자기 영역의 주권자이며, 국가의 보호나 교회의 감

독 하에서 그 성격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학문은 고유한 삶의 영역을 형성하는데 거기

서 진리는 주권자이며, 학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삶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침해하는 행위는 학문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중

략)...그러므로 필사적으로 옹호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코 자신의 수위성을 학문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중략)...전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동일한 것을 국

가에 대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여전히 학문의 영

역을 위해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중략)...단지 이 국가의 권세가 해체되는 것은, 이 권세가 경

계를 넘어 학문의 영토로 진입할 때 공손히 자신의 신발을 벗고 그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주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Kuyper, 2020: 49-52). 

위 내용을 보면 카이퍼가 국가와 교회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 ‘국가’의 학문에 대한 개입과 2) ‘교회’의 학문에 대한 개입 

모두를 경계하면서도 양자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대학제도의 보호를 통해 학

문의 자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은 그의 일반은혜(common grace)론과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타락한 이 세

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일반은혜는, 타락한 인간도 좋은 통치를 

추구하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획득하게 만든다. 이러한 카이퍼의 일반은혜론은 영역주권론

의 기초가 된다(Harvey, 2016: 56 ; Bratt, 1998: 462).  

3. 도예베르트의 영역주권론

도예베르트는 서구 문명의 발전 속에 있는 종교적 근본 동인(ground motive)들에는 크게 네 가

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1) 형상-질료(form-matter)라는 고대 그리스의 근본 동인, 2) 창조

(creation), 타락(fall),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redemption)이라는 기독교의 성경적 근

본 동인, 3) 위의 두 동인의 결합을 추구하는 자연-은혜(nature-grace)라는 로마 가톨릭의 근본 동

인, 4) 위의 세 가지 동인을 인간 인격성의 가치에 집중된 종교적 종합으로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자

연-자유(nature-freedom)라는 근대 휴머니즘의 근본 동인이 그것이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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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베르트는 영역주권을 이 중에서 기독교의 성경적 근본 동인의 맥락에서, 그 중에서도 ‘창조’의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피조적 실재는 시간질서 속에서 존재의 무수한 국면들이나 양상들을 보여준다. 이 국면들은 피

조물의 영적, 종교적 근본 통일성을 풍성한 색깔들로 분산시킨다. 그것은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

과할 때 무지개 색조를 반사시키는 것과 같다. 수, 공간, 운동, 유기체적 생명, 정서적 감정, 논리적 

구별, 문화의 역사적 발전, 상징적 표시화, 사회적 교제, 경제적 가치, 심미적 조화, 법, 도덕적 평

가 그리고 신앙의 확실성 등이 실재의 양상(modality)들을 형성하고 있다....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를 통해 이러한 국면들의 참된 근원과 종교적 근본 통일성을 알기 때문에, 한 국면을 절대화하지

도 않고, 다른 양상들로 환원시키지 않으며, 그 내적 본질과 그 고유 법칙의 기초 위에서 각 국면

을 주목한다...각각의 국면들은 다른 것들과 관련된 주권적 영역을 소유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영역주권이라고 부른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72-73). 

도예베르트는 이처럼 카이퍼의 영역주권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그의 양상론(modality 

theory)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종원, 2016: 69). 도예베르트는 카이퍼가 영

역주권을 창조원리로 이해한 최초의 인물로서 평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카

이퍼가 이 개념을 형성하던 최초의 시기에는 영역주권을 네덜란드의 역사 속에 있는 도시적, 지

방적 자율성과 혼동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도예베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

로 보고 있다. 도시들과 지방들은 주권 영역 자체는 아니고, ‘자치’(autonomy)의 영역으로서, 이

러한 자율성은 전체의 필요, 곧 공공선의 필요에 의해 경계지워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87). 

4. 영역주권론에 대한 평가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를 때 무엇이 ‘영역’

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영역’이라고 본 영역은 크게 6가지이다. 1) 가정

(family), 2) 교회(church), 3) 과학과 예술(science and art), 4) 경제생활(economic life), 5) 사회

조직(social organization), 6) 국가(state)가 그것이다(McIlroy, 2003: 753). 그런데 이들을 동일한 

위상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가정과 교회는 사회실체(social entity)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고 볼 수 있지만, 과학과 예술, 경제생활 등은 사회의 한 측면에 불과하고, 이들이 특정조직을 통해 



432024. 12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연구

행사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Van der Vyder, 2001, Chapter 

32: 10). 또한 카이퍼가 영역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본 나머지 어디까지를 독자적인 주권이 인정

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독서클럽을 독자적인 주

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Weinberger, 2014: 56 ; Van Til, 2005: 282). 

다음으로 카이퍼의 국가(state)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카이퍼가 사회의 주

된 조직들을 국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의 개념이 지방정부

를 포함시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때로는 지방정부를 국가로부터 분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카이퍼가 국가(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분배를 선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영역에 영역주권이 적용

되는 것으로 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도예베르트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다른 사회실체간 상호관계(inter-relations)에 적용되는 ‘영역주권’과 단일의 사회실체내 상호관계

(intra-relation)에 적용되는 ‘자치’(autonomy)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도예베르트의 개념에 

입각하여 보면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는)와 다른 조직간의 

관계를 다루는 개념이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된다

고 할 수 있다(McIlroy, 2003: 754). 

다음으로 영역주권론에 입각할 때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카이퍼는 국가

의 역할로 1) 각 주권영역의 승인(recognition), 2) 각 주권영역의 지원(support), 3) 각 주권영역간

의 분쟁의 해결(resolution of conflict)을 들고 있다(Kuyper, 박태현 역, 2020: 44-45). 그런데 총리

로서의 카이퍼는 경제개입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그가 주장한 

영역주권론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만이 국가의 역할로 보

아야 하는데, 카이퍼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실제로는 인정해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

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가정이나 교회가 영역주권

에 따른 큰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안전망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이

다(McIlroy, 2003: 755).

다음으로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권

이라는 개념은 칼뱅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이라는 개념을 세속조직에 적용하

다 보면 각 조직에게 각 영역내에서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러나 하나님 주권사상의 신학적인 핵심은 전적으로 그와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역주권’이라고 부르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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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영역권한’(sphere authority)라고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주권’이라

는 용어가 책임성(accountability)의 결여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권한’이라는 용어는 책

임성 있는 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cIlroy, 2003: 758).  

세속주의가 강해지는 유럽의 맥락에서 보면 영역주권론이 이러한 세속주의를 오히려 강화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다(Harvey, 2016: 62). 영역주권론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영역주권론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약화시키

는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공통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된다. 1) 양자 모두 그리스

도교 신학에 기초를 둔 사회이론이라는 점, 2) 양자 모두 사회적 다원주의(social pluralist) 전통

에 서 있다는 점, 3) 19세기 후반이라는 동일한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 4) 유럽이 산업화의 시기

에 경험하고 있었던 사회적·정치적 격변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이론이라는 점, 5) 양자 모두 지나치

게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와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라는 양 극단을 중도적인 입장을 찾

는 가운데 나온 이론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Harvey, 2016: 62).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모

두 개인과 국가 사이의 중간단체(intermediate community)가 인간의 번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 국가의 권력남용을 제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지적도 있다

(Cochran, 2006: 304-305).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차이점도 지적된다. 1) 양자가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에서 나왔다는 

점(보충성 원리는 가톨릭, 영역주권론은 칼뱅주의), 2) 양자가 사회영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을 대변한다는 점(보충성 원리는 수직적인 관계, 영역주권론은 수평적인 관계) 등이 그것

이다(Weinberger, 2014: 50). 다음으로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보충성 원리는 다양한 수준의 단체 

상호간의 ‘상호작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다양한 단체들의 ‘자율성’

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Cochran, 2006: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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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주권론은 권한의 적절한 분배라는 실체적인(substantive)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보

충성 원리는 어느 층위에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원리들과 

형량이 이루어지는 절차적인(procedural)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점도 지적된다. 또

한 보충성 원칙은 중앙집권화된 국가 패러다임 하에서 국가로부터 유래하는 권력이 가능한 한 밑으

로 이양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취하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서로 다른 사회실체들이 자신의 전

통적인 구조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McIlroy, 2003: 761-762).

보충성 원리는 모든 하위조직이 국가의 일부라고 보는 반면, 영역주권론은 국가는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지적된다(Strauss, 2013: 102). 이는 보충성 원

리가 전체질서의 통일성, 특히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아퀴나스 사회사상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한 반면, 영역주권론은 프랑스 사회모델 및 프로이센 사회모델 모두를 지양하면서 국가 중심의 

사회모델을 벗어나려고 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자의 관계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관계에 대해서는1 양자가 서로 대립적인 이론이고 조화되기 어렵다

고 보는 견해와 2) 상호보완적인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우선 양자가 서로 대

립적인 이론이고 조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보충성 원리는 사회의 위계적인 질서를 염두에 두

고 있으나, 영역주권론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회영역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는 점

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이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도예베르트는 가톨릭의 보충성 원

리는 아퀴나스의 사회사상에서 유래했다고 보면서 영역주권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강조한다. 아퀴

나스는 개인과 하부 사회공동체를 공히 전체의 부분들로서 곧 국가의 부분들로서 자연적 영역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역주권 원리는 본질상 희랍적인 이러한 아퀴나스의 사회관

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고유의 본성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고, 종류상 완전히 다른 두 

부분은 결코 동일한 전체의 부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175).  

양자가 상호보완적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 보충성 원리가 하

향식(top-down)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상향식(bottom-up) 사회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교회의 권한 남용을 강조하는 영역주권론과 오히려 잘 조화를 이

룰 수 있다는 것이다(Weinberger, 2014: 58). 

1) 여기에서 국가의 권력남용의 제어는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민법에서의 권리남용금지는 주로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문제되지만, 국가의 권력남용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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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를 영역주권론이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드는 견해가 있

다. 교회내의 분쟁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교인 중에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

를 하여 권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교인이 불복하려는 경우, (b) 교회의 당회가 위임목사에

게 교리적인 문제로 해임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목사가 불복하려는 경우, (c)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에게 성범죄를 가했고 이에 대해서 교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충성 

원리에서는 (a)과 (b)의 경우 최대한 교회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c)의 경우 국가

의 개입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Weinberger, 2014: 59-60).

그러나 영역주권론에 입각할 때 국가와 교회의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양자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교회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는 

세 가지 권한을 갖는데, 첫째, 각 영역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영역들의 경계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각 영역에서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셋째, 국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인적, 재정적 부담을 지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위의 (c)의 경우, 즉 목사가 교인에게 성범죄를 가한 사안은 각 영역에서의 권한 남용으로부

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경우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처럼 

영역주권론을 통해 보충성 원리를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한다고 본다(Weinberger, 2014: 

60).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을 조금씩 수정하면 상호보완적으로 권력과 권한의 분배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우선 보충성 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관계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보충성 원리는 국가와 다른 사회조직간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이미 가톨릭의 사회교리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오 13세의 ‘노동헌장’에서는 가톨릭 노동조합이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역‘주권’의 개념 대신

에 영역‘권한’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개입권한을 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본

다. 교회나 가정의 각 영역이 권한을 남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충성 원리에 따라가 국가가 다른 영역에 개입할 경우에는 개입의 근거를 제시해

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지만, 영역권한의 개념에 입각하여 볼 때 각 영역에서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McIlroy, 2003: 763).

다음으로 미국법의 맥락에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는 견해도 제시된다. 첫째,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양극단을 지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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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범주의 단체들의 필요성, 그리고 자유와 책임간의 균

형의 필요성을 승인한다. 그리고 개인, 중간단체, 더 넓은 공동체의 역할을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토크빌이 말했듯이 미국인은 단체를 창설하고 이에 참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중간단

체의 존재는 역동적으로 개혁지향적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보충성, 영역주권, 연방제도 등은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며 자

신이 갖는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를 통해 사법부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도 공통점을 갖는다

는 것이다(Cochran, 2006: 306).  

3. 평가  

양자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서로 다른 견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

톨릭 사회사상과 칼뱅주의 사회사상 전체 맥락에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각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 모두 국가의 권력남용을 피하고 제한된 정부를 추구한 측면이 있

는데 이러한 측면만이 강조될 경우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추구했던 ‘작은 정부’ 및 ‘기

업의 자유’만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원리로 오해되기가 쉽다. 실제로 미국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보충성의 원리를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된 바 있는데, 이는 보충성 원리

를 오해한 것으로 평가된다(Vischer, 2001: 104-107).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작은 단위에서 수행하

기 어려운 임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가톨릭 사회

사상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보충성 원리가 등장했다

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역주권론에서도 각 영역의 관할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국

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는 가톨릭 사회사상의 또 다른 중요개념들인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연대성’(solidarity), ‘공동선’(common good) 등의 개념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

해 가톨릭 사회사상에서는 작은 사회단위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작은 

단위들이 연대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Hittinger, 2008: 120-125 ; Van 

Til, 2008: 619). 이처럼 가톨릭 사회사상의 주요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볼 때 보충성 원리에 대

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역주권론도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전체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홍기원, 2007 ;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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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핵심개념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다. 카이

퍼가 영역주권을 강조한 것도 국가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권력을 남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McGoldrick, 2000: 69).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관

점에서 보면 국가를 비롯한 인간의 어떠한 제도들도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

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신정주의(theocracy)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

(pluralism)를 지지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양 이론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

이다. 첫째, 보충성 원리는 모든 단체를 국가라는 전체 질서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데 이는 사회영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역주권론은 국가는 여러 영

역들 중에 하나로 불과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충성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한다. 또는 보충성 원리는 언제 국가가 작은 단위에 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역주권론은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

한다. 

둘째, 영역주권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같이 통치질서 상호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

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지방정부의 우선성과 중앙정부의 예외적인 개

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처럼 이해할 때 양 이론이 현대법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V.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현대법에 주는 시사점 

1. 개관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현대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우선 양자의 법적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자를 

단순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연유한 사상적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적 위상까지 가진 개념

으로 볼 것인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구체적으로 현대법 질서에 어

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충성 원리의 경우 지방자치법, 사회복지법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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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역주권론

은 교회법, 대학의 자율성,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 원리의 법적 위상 

 우선 보충성 원리를 헌법상의 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보충성 원리를 헌법상 원리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충성 원리의 소극적 측면인 국가 개입의 원칙

적 금지를 강조하면서 보충성 원리를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한계로 파악한다(홍완식, 2000: 183 

; 홍성방, 2007: 616). 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일반적인 헌법원리로 인정하고 위헌심사의 기

준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는 반론이 있다. 첫째, 보충성 원리의 내용으로 대규

모 단위의 개입과 관련한 금지와 명령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 둘째, 헌법

상 최소 단위로서의 개인과 최대 단위로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 사회적 단위가 갖는 규모의 작

고 큼이나 상하관계를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셋째, 다양한 사회적 단위들 사이

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은 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규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서 보충성은 그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정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홍석한, 2019: 

18-20).

보충성 원리의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규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과잉금지원칙 등 많은 헌법상 원칙들이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명확성만을 이유로 재판규범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보충성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찾아가야 하는 과제가 존재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충성 원리를 헌법상 원리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특히 보충성 원리는 지방자치법, 사회복지법 등의 입법지침으로서도 이미 작용하고 있고,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 법률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상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는 법적 위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역주권론의 법적 위

상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영역주권론이 아직 법학적인 개념으로까지는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역주권론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원주의적 사고

는 이미 우리의 법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헌법상 채택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및 대

학의 자율성이 대표적인 예이고, 교단헌법이나 정관과 같은 ‘자치규범’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

도 영역주권론적 사고가 일부 반영된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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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주권론에 대해서 헌법적 지위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헌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

는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해석할 때에 영역주권론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

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법 및 사회복지법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어 온 대표적인 법분야로 우선 지방자치법 영역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

법」에서는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

조 제5호). 최근에「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업무가 증

가하자, 이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검토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조사업무가「지방자치법」제15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 바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은「지방자치법」제15조 제5호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점

이다. 이 규정은 헌법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보충성 원리에 부합하게 최대한 축소하여 해석해야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규정에서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사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근로기준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조사업무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조사업무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더 적합한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와 인간의 존엄성 등의 조화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과 관련된 조사업무가 

국가에게 전적으로 속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충성의 원리는「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해석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 분야에서 보충성 원리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보충성 원

리를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다. 보충성 원리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광석, 2019: 14).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경청의 필요성이 

있지만, 복지국가의 확대로 인한 관료제 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

지법 분야에서 보충성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충성 원리에는 두 가지 측

면이 있는데, 국가가 작은 단위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측면과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는 적극적 측면이 그것이다(홍석한, 2019: 12 ; 노기현, 2021: 306). 보충성 원리를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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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원리로 이해하는 데에 부정적인 견해는 이 두 가지 측면 중 소극적 측면만이 부각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측면을 함께 본다면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법 분야의 입법과정에서는 헌법재판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과소

보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원

칙을 말한다. 이러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국가에게 일정한 경우 개입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충성 원리 중 적극적 측면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도 보충성 원리 중 적극적 측면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를 헌법상 원리로 인정하는 것은 다양한 헌법원리와의 형량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복지법의 입법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중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사회단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충성 원리가 주

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4. 교회법, 고등교육법, 사회경제조직 관련법

영역주권론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분야로는 우선 교회법 분야를 들 수 있다. 교회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교단 내의 재판제도를 원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내의 재판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일반법정에서

의 재판제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영역주권론은 해당 영역(예를 들어 교회)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관할권을 넘어설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구체적 사안에서 언제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힘

들지만, 영역주권론은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칼뱅주의 신학의 맥락에서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내에도 인간의 죄성이 작동할 수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러한 경우는 교회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일반법정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도 영역주권론이 작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입학정원통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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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율성이 매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카이퍼가 영

역주권론을 대학설립 개교연설에서 밝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지원

은 하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법질서를 구축해나가는 데에 영역

주권론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종교계 대학들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종교계 학교들의 설립취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은 학생들의 신앙

의 자유와 조화가 필요한데, 입학할 대학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

한 선택권이 현저히 제한되는 중고등학교와는 차이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경제조직과 관련된 법도 영역주권론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의 다양성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조직들이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경우에는 진정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조직이 자신의 관할권을 넘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

가가 이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관할권 범위내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그 자율성을 존중해줌

으로써 다양성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론적으로 보면 다원주의적 법질서하에서 사회영역내에서의 규범(이를 ‘사회헌법’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정립이 중시되고 있는 것(양천수, 2008; 김연식, 2018)은 영역주권론과 연결될 수 있

다. 다만 영역주권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법의 다원주의 논의와는 차이

가 있다. 그런데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신정주의(theocracy)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전제하에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를 추구하는 의미를 갖는

다고 해석하면 충분히 현대법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역주권론은 현대법에

서의 다원주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가톨릭 사회사상에서 발전된 보충성 원리와 칼뱅주의 사회사상에서 발전된 영역주권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모두를 지양하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국가의 권력남용을 제어하고자 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처럼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국가의 권력남용을 제어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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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 헌법상 논의되고 있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헌법

상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주로 입법-행정-사법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보충성 원

리와 영역주권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이론

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헌법상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의 원리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차이점으로는 보충성 원리가 수직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수평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보충성 원리가 적절

한 층위에서의 권한행사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론

은 권한의 배분이라는 실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충성 

원리는 다른 사회조직을 국가의 하위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국가를 다른 

사회조직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는 공법학의 주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이해는 대륙법계 전통과 영미법계 전통에 

차이가 있는데,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그 기원이 되는 가톨릭 사회사상과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전체상 속

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톨릭 사회사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연대성, 공동선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보충성 원리를 볼 필요가 있으며, 칼뱅주의 사회사상에서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주권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영역주권론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충성 원리와 영역

주권론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보다 풍성한 

다원주의 사상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간중심적 다원주의 사상과 차별

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다. 

또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보충성 

원리는 모든 단체를 국가라는 전체질서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사회영역의 다

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역주권론은 국가를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로 불과

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충성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둘째, 영역주권론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같이 통치질서 상호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지방정부의 우선성과 중앙정부의 예외적인 개입을 설명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으로 현대법에 다양한 시사점

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충성 원리는 지방자치법 및 사회복지법 분야에, 영역주권론

은 교회법, 고등교육법, 사회적 경제법 등의 영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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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이론 중의 하나인 루만(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Systemtheorie)과 연결해볼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보충성 원리와 체계이론을 접목한 

연구(노진철, 2019)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체계이론은 국가 중심적인 법

이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영역주권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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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사상과 그 영역을 받은 가톨릭의 사회교리로부터 기원한 

‘보충성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는 개인이나 더 작은 단체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더 큰 단체(대표적으로 국가)가 그 과제의 수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칼뱅주의 사상가들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및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등에 의해 정립된 ‘영역주권론’(theory of sphere sovereignty)

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대학, 기업, 가정 등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주권적인 통

치를 행사하기 때문에, 각 영역은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

상을 말한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양 원리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모두 지양한다는 점,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국가의 권력남

용을 제어하고자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으로는 보충성 원리가 위계적인 사회질

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 원리는 수평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그 기원이 되는 가톨릭 사회사상과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전체상 속에

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 사회사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연대성, 공동선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보충성 원리를 볼 필요가 있으며, 칼뱅주의 사회사상에서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

의 주권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영역주권론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첫째, 보충성 원리는 모든 단체를 국가라는 전체질서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사회영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역주권론은 국가를 여러 영역들 중에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김 대 인(이화여자 대학교)



592024. 12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연구

하나로 불과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충성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둘째, 

영역주권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같이 통치질서 상호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

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지방정부의 우선성과 중앙정부의 예외적인 개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으로 현대법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충성 원리는 지방자치법 및 사회복지법 분야에, 영역주권론은 교회법, 고등교육법, 

사회적 경제법 등의 영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보충성 원리, 영역주권론, 가톨릭 사회사상, 칼뱅주의 사회사상,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

예베르트


